
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8호서식] <개정 2021. 7. 1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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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>

1.

2.

3.

4.

5.

    <긴급신고 번호>: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시군구청(     ), 한국도로공사 (            )

    <긴급신고 내용>: 사고시각, 사고장소, 물질명, 사고유형, 부상자 유무, 운송자 명칭

    <긴급 연락처>

화 주 운송자

주 소 주 소

전 화
(주간)

(야간)
전 화

(주간)

(야간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
(뒤쪽)

작성방법

1. 물질명란의 위에 란에는 화학명을 적고, 아래 란에는 통칭명 등을 적습니다.

2. 해당법규 및 위험ㆍ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"○" 표기를 하고, 품명란에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

1에 규정된 품명을 적습니다.

3.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"○" 표기를 하고,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적습니다.

4.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ㆍ화재 사고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, 처리약제 등을 적습니다.

5. 긴급신고 번호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번호와 한국도로공사의 해당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
